
[별표 1]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운영표준 제4조 관련)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신규조림/재조림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

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조

성하는 활동이며,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

동이다.

그림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2. 산림경영 사업

산림경영 사업이란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

키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경영 사업은 생장이 우수한 수종으로 산림을 갱신하거나, 벌기령을

연장하거나, 택벌림 경영을 시행하는 등 경영방식 및 시업체계를 개선함으

로써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



림이나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2. 산림갱신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그림 3. 벌기령 연장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그림 4. 택벌림 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3. 식생복구 사업

식생복구 사업은 최소 0.05ha 이상의 토지에 식생조성을 통해 탄소축적

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제품 이용 사업

목제품 이용 사업이란 숲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제품 이용 사업 참여자는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한다.

그림 5. 목제품 이용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

부 혹은 전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함으

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

용 사업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저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6. 산지전용 억제 사업

산지전용 억제 사업이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

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

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복합형 사업

복합형 사업이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

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또는 신규조림/재조

림, 산림경영 등으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각 단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에 대한 운영표준을 고

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8.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란 산림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불에 탄

산불피해지에 실시하는 조림사업을 말한다.


